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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총 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583,942,627 17,518,279

일반회계 571,555,432 17,146,663

특별회계 12,387,195 371,616

기타특별회계 12,387,195 371,616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6,000 10,080

의료급여기금 487,000 14,610

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5,114,623 153,439

지하수관리 21,000 630

기반시설 345,084 10,353

주차장 6,083,488 182,50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471,583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, 교부금(세)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

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, 상환금(차입금, 예수금)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
